
국내 수입 불가 제품 알림
-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 -

(2012.7.31(화), 수입식품과)

 국내 수입 불가 대상

○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로 수입자 등을 포함하여 표시한 제품

< 예시 >

- 제조국은 중국이나 제3국인 일본 언어로 전체 인쇄된 제품 등

- 제조국은 미국이나 제3국인 태국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 등

- 제조국은 미국으로 일부 제품명, 성분명은 영어로 되어 있으나,

일본 표시법에 따른 제품명, 제조국, 수입업체 등을 인쇄한 제품 등

☞ 상기 제품과 같이 제3국의 수입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제조업체와

수입업체간의 계약관계가 있어 제조국과 제3국간에 거래된다고

판단되는 제품은 반려 처리 대상으로 분류

 시행일자 : 2012.9.1일 선적분 부터 수입 불가

 제출서류  

○ 상기 수입 불가 대상 제품이 2012.8.31일까지 선적되어 원산지를 명확히

표시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 경위서를 수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함

< 다음의 경우는 수입이 가능합니다!! >

◈ 다국적 기업의 제품으로 여러 언어가 표시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

부착되어 있거나, 여러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이 함께 인쇄 된 경우

◈ 제조국 언어가 아닌 제3국 언어와 한글표시사항을 함께 인쇄한 경우


